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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안2019 1 ( )『 』

檢 討 報 告 書
경 과1.

제안이유2.

주요내용3.

계 655,327,763 604,930,546 50,397,217 8.33%

일반회계 622,542,962 576,503,443 46,039,519 7.99%

특별회계 32,784,801 28,427,103 4,357,698 15.33%

의료급여 542,924 460,630 82,294 17.87%

무단투기 692,635 348,458 344,177 98.77%

주 차 장 31,549,242 27,618,015 3,931,227 14.23%



추가경정예산 안 편성내역4. ( )







3,343,882





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5.

단위 천원

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증감률(%)

총 계 416,638,618 384,986,355 31,652,263 8.22

일반회계 383,853,817 356,559,252 27,294,565 7.65

특별회계 32,784,801 28,427,103 4,357,698 15.33

단위 천원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증감률(%)

총 계 383,853,817 356,559,252 27,294,565 7.65

복 지 국 294,738,663 277,468,846 17,269,817 6.22

복지정책과 6,588,004 6,512,109 75,895 1.17

사회복지과 63,740,419 64,585,492 845,073△ 1.31△

보육지원과 118,906,026 103,116,637 15,789,389 15.31

아동청소년복지과 7,158,730 6,755,301 403,429 5.97

어르신복지과 98,345,484 96,499,307 1,846,177 1.91

생활환경국 59,601,446 54,616,530 4,984,916 9.13

가로경관과 3,828,626 2,401,587 1,427,039 59.42

청 소 과 41,640,915 39,507,812 2,133,103 5.40

환 경 과 2,645,223 2,634,651 10,572 0.40

푸른도시과 11,486,682 10,072,480 1,414,202 14.04

도 시 국 4,564,890 4,194,918 369,972 8.82



단위 천원

회 계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증감률(%)

총 계 32,784,801 28,427,103 4,357,698 15.33

의료급여기금

사회복지과( )
542,924 460,630 82,294 17.87

생활폐기물 무단투기
예방사업청소과( )

692,635 348,458 344,177 98.77

주 차 장 31,549,242 27,618,015 3,931,227 14.23

도시안전과 815,301 815,301 0 0

주차문화과 30,733,941 26,802,714 3,931,227 14.67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증감률(%)

주 택 과 786,865 726,956 59,909 8.24

도시계획과 1,852,758 1,778,571 74,187 4.17

도시재생과 1,120,944 973,699 146,945 15.09

건 축 과 491,530 402,664 88,866 22.07

부동산정보과 313,093 313,028 65 0.02

안전교통국 24,948,818 20,278,958 4,669,860 23.03

도시안전과 4,399,724 4,359,134 40,590 0.93

도 로 과 12,584,240 8,175,374 4,408,866 53.93

치 수 과 6,022,911 5,847,824 175,087 2.99

교통행정과 1,900,304 1,854,987 45,317 2.44

주차문화과 41,639 41,639 0 0



일반회계

복지국
단위 천원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총 계 294,738,663 277,468,846 17,269,817 증6.22%

복지정책과 6,588,004 6,512,109 75,895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∘

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03,880

99,908△

14,844

57,079

사회복지과 63,740,419 64,585,492 845,073△ 양곡할인∘

자활근로사업∘

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∘

지역자활센터 운영∘

자활사례관리∘

희망키움 통장∘

청년희망키움통장∘

자활장려금∘

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∘

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

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∘

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∘

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∘

장애인연금급여 지급∘

장애인활동지원급여 미지급금( )∘

인력운영비 의료급여관리사( )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252,960△

2,054,583△

2,130△

9,144△

431

528△

1,267△

133,632△

9,760

9,672

425,954

11,805

2,340△

4,538

580,950

1,529

365,130

201,742

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보육지원과 118,906,026 103,116,637 15,789,389 어린이집 한마당 잔치 지원∘

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∘

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∘

서울형 어린이집 지원∘

다문화 다민족 보육 활성화∘

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∘

영유아 보육료 지원∘

방과후 보육료∘

∘ 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( )

가정 양육수장 지원∘

아동수당지원∘

어린이집 환경개선∘

국공립어린이집 확충∘

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∘

키즈클린플러스 운영∘

열린육아방 운영지원∘

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∘

출산장려 지원 및 홍보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6,000

6,523,761

36,346

50,428

13,600

47,934

1,303,065

6,084

1,152,077

239,581

2,331,999

34,000

189,000

11,809

20,000△

66,859△

412,149

199,600

790,780

2,518,035

아동청소년

복지과

7,158,730 6,755,301 403,429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운영∘

아동 청소년 행사∘

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∘

56,565

40,000

7,200

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∘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&

아이돌보미 운영∘

공동육아나눔터 운영∘

건강가정 지원 사업∘

영등포 드림스타트 사업∘

아동복지교사지원사업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2,100△

4,880

2,440

1,820

1,929

2,642

112,959

175,094

어르신복지과 98,345,484 96,499,307 1,846,177 경로당 운영지원∘

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∘

어르신복지센터 운영 및 확충∘

인생이모작 지원∘

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∘

∘ 신길 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12

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∘

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∘

일자리사업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∘

영등포 시니어클럽 운영∘

∘ 영등포시니어클럽 운영 구비 추가( )

어르신일자리창출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28,390

11,361

37,395

3,075

7,580

28,600

53,900

66,077

835,448

15,237

133,767

133,767△

285,540

373,574



생활환경국
단위 천원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총 계 59,601,446 54,616,530 4,984,916 증9.13%

가로경관과 3,828,626 2,401,587 1,427,039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∘

가공배전선로 지중화∘

기본경비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15,360

1,300,000

11,200

479

청소과 41,640,915 39,507,812 2,133,103 폐기물 처리∘

청결기동대 운영∘

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∘

청소장비 관리∘

공중 및 개방 화장실 관리∘

특별회계 전출금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226,117

107,743

947,050

339,500

10,000

401,906

14,406

86,381

환경과 2,645,223 2,634,651 10,572 맑은 공기 보전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6,523

3,943

106

푸른도시과 11,486,682 10,072,480 1,414,202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,∘

신육길마을마당 재조성∘

희망마을마당 재조성∘

가로수 보식 및 식재∘

수목식재사후관리∘

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∘

공원녹지 포지 폐기물 처리∘

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 조성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90,000

70,000

50,000

441,600

84,864

52,000

45,000

500,000

80,738



도시국
단위 천원

안전교통국
단위 천원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총 계 4,564,890 4,194,918 369,972 증8.82%

주택과 786,865 726,956 59,909 영중로 대형유통건물 공개공지∘

정비 용역

무허가 건축물 공가 행정대집행( )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1,899

16,800

31,210

도시계획과 1,852,758 1,778,571 74,187 도시관리계획 운영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70,000

4,187

도시재생과 1,120,644 973,699 146,945 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80,395

66,550

건축과 491,530 402,664 88,866 빈집 정비계획 수립∘

기본경비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5,000

26,400

57,466

부동산정보과 313,093 313,028 65 국고보조금 반환금∘ 65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총 계 24,948,818 20,278,958 4,669,860 증23.03%

도시안전과 4,399,724 4,359,134 40,590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24,360

16,230

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도로과 12,584,240 8,175,374 4,408,86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∘

대방역 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~∘

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∘

도로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∘

제설대책 추진∘

보도정비공사∘

∘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

인력운영비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2,594,000

400,000

500,000

100,000

22,644

620,000

100,000

71,878

344

치수과 6,022,911 5,847,824 175,087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운영∘

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∘

단가계약( )

∘ 하천 및 유수지내 시설물 보수 공사

단가계약( )

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∘

유지관리

∘ 빗물펌프장 및 관사 노후시설 정비

기본경비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8,400

37,888

57,000

35,564

17,000

18,710

525

교통행정과 1,900,304 1,854,987 45,317 영중로 차없는 거리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44,000

1,317

주차문화과 41,639 41,639 0



특별회계
단위 천원

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 감( )△ 내 역

총 계 32,784,801 28,427,103 4,357,698 증15.33%

사회복지과 542,924 460,630 82,294 인력운영비∘

국고보조금 반환금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52△

41,223

41,223

청소과 692,635 348,458 344,177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∘ 344,177

도시안전과 815,301 815,301 0

주차문화과 30,733,941 26,802,714 3,931,227 주차장 시설물 정비∘

주차관련 사업 운영∘

예비비∘

불법주정차 단속∘

시비보조금 반환금∘

1,600

4,800

3,860,502

15,000

49,325



검토내용6.

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 안 의 총 규모는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 억 천 백만원이

증액된 억 천 백만원으로

일반회계는 억 천 백만원 증액된 억 천 백만원이고

특별회계는 억 천 백만원 증액된 억 천 백만원임

나 세입예산은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천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이며

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 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

억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이 편성되고

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억 천 백원

전년도이월금 천 백만원 전입금 억 백만원이 증액된

억 천 백만원이 편성됨

다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

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천 백만원 증가한 억 천 백만원으로

일반회계 억 천 백만원

특별회계 억 천 백만원이 편성됨



일반회계의 주요 증 감 요인은

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억 천 백만원

영유아 보육료 지원 억 백만원

아동수당 지원 억 천 백만원

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원 억 천 백만원

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억 천 백만원이 증 편성되고

자활근로사업 억 천 백만원 등

개 사업 억 천 백만원이 감 편성됨

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

기정예산 억 천만원 대비 인

천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으로

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음

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쪽 자료를 참고 특별회계는 쪽

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천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으로

일반회계 억 백만원 특별회계 억 천 백만원이 편성됨



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

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억원

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억 천 백만원

청소장비 관리 억 천 백만원

가로수 보식 및 식재 억 천 백만원

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 조성 억원

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억 천 백만원이 증 편성됨

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천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으로

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종사자 인건비 등이 편성됨

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쪽 자료를 참고 특별회계는 쪽

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천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이 편성됨

주요 증가 요인은

도시관리계획 운영 천만원

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천 백만원

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억 천 백만원이 증 편성됨

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쪽 자료를 참고



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

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포함하여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으로

일반회계 억 천 백만원

특별회계 억 천 백만원이 편성됨

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은

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 억 천 백만원

대방역 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억원

포장도로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억원

보도정비공사 억 천만원

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천 백만원이 증 편성됨

주차장 특별회계는

기정예산 억 천 백만원 대비 인

억 천 백만원이 증액된 억 천 백만원으로

예비비 억 천만원

국 시비보조금 반환금 천 백만원 등이 증 편성됨

부서별 세부편성 내역은 쪽 자료를 참고 특별회계는 쪽



 검토의견

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

전년도 이월금 국 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

금년도 국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년도 국 시비

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

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

것으로 판단됨

지방재정법 제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

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

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과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

않았으나

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

보충성 목적의 적합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

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

필요하다고 사료됨


